
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

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지급하고 수용 이전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

어 있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.<BR>(대법원 

1973.02.26 선고 72다2481 판결)<BR>


